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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Tax Info 2022 년 1 월호 
Regulation 

COVID-19 과 관련된 의료 상품 및 활동에 대 6 한 세금 

감면 연장 
 

COVID-19 이 안정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2021 년 12 월 31 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MoF)은 규정 번호 226/PMK.03/2021(PMK-226)을 발행하여 규정 번호 

239/PMK.03/2020 (규정 번호 83/PMK.03/2021 에 의해 수정됨) 및 2020 년 정부 규정 

번호 9(Tax Alert June 2020, Tax Alert July 2021, 및 Tax Info January 2021 

참조)에 의거 2021 년 12 월 31 일까지 제공된 일부 세금 감면을 2022 년 6 월까지 

연장했음. PMK-226 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됨. 

 

세금 감면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정부 기관 및 기타 기관(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주 및 지방 정부 

보건부, 국가 및 지역 재난 관리 기관 (Badan Penanggulangan Bencana 

Nasional/badan penanggulangan bencana daerah)); 

인도네시아 Tax Info | 2022년 1월 

2022년 1월 31일 

In this issue: 
 

1. Tax reliefs for medical goods and 
activities related to COVID-19 
pandemic to be extended 

2. New Indonesia–Singapore tax treaty 
enters into force 

3. Updated regulation on preliminary 
tax refunds issued 

 
Customs Focus: 

4. Imposition of import duty tariffs on 
imported goods based on the 
Agreement on Trade Preferences 
among D-8 member countries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alert-en-jun2020.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alert-en-july2021.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info-jan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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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환자의 위탁 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및/또는 

• 특정 정부 기관 / 기타 기관 또는 병원에 필수품을 (의약품, 백신 및 지원 장비, 

실험 장비, 테스트 키트, 보호 장비 또는 간호 장비)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주 또는 

지방 보건부에 통보한 기타 당사자. 

 

부가가치세 혜택 
 

적격 수령인이 과세 대상 필수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세 미징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음과 같은 과세 대상 물품의 현지 배송은 정부 부담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부가세 납세사업자(Pengusaha Kena Pajak(PKP))가 적격 수령인에게 과세 대상 

필수품(사은품 포함) 배송; 

• 백신 및/또는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 산업 내의 기업이 COVID-19 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백신 및/또는 의약품 배송; 

• 특정 정부 기관/ 기타 기관 또는 병원에 과세 대상 필수품 기부. 단, 필수품을 

배송하는 PKP 가 해당 필수품을 먼저 주 또는 지방 보건부에 기부 의사를 

통지해야 함. 기부된 필수품은 정부 기관/ 기타 기관 또는 병원에서 무료로 

COVID-19 관리에 사용해야 함; 및 

• 보건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PKP 가 COVID-19 관련 사용을 위해 제약 산업에 

백신 및/또는 의약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자재 배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과세 필수품의 현지 배송을 위해 필수품 배송자는 "PPN 

DITANGGUNG PEMERINTAH EKSEKUSI PMK NOMOR 226/PMK.03/2021" 표시가 

스탬프된/첨부된 부가세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함. 

 

PMK-226 에 따라 정부 부담 부가세 혜택이 적용되는 과세 대상 필수품 구매에 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상기 부가세 혜택은 2022 년 1 월부터 6 월까지의 회계 기간에 적용됩니다. 

 

제 22 조 소득세 혜택 

 

필수품을 수입하는 적격 납세자는 수입에 대한 제 22 조 선납법인세가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이 혜택은 2022 년 1 월 1 일~ 6 월 30 일 기간중의 수입에 적용됨. 

 

다음 거래도 제 22 조 선납법인세가 면제됨: 

• 적격 수령인이 COVID-19 관리 필수품 구매; 

• 적격 수령인에게 COVID-19 관리 필수품을 판매; 

• 보건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제약 기업이 COVID-19 와 관련된 백신 및/또는 

의약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 및 

• 제약 기업이 특정 고객에게 COVID-19 관련 백신 및/또는 의약품을 판매. 

  

MoF issued PMK-226 to 
extend until 30 June 2022 
some of the tax reliefs for 
medical goods and 
activities related to 
COVID-19 that have 
expired on 31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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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 조 선납법인세 면제를 원하는 납세자는 면세 승인서를(Surat Keterangan 

Bebas(SKB)) 신청해야 함. 혜택은 SKB 발행일부터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적용됨. 

납세자는 혜택에 대한 월별 집행 신고서를 그 다음 달 20 일까지 제출해야 함. 

 

적격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제 21 조 소득세 혜택 
 

2020 년 정부 규정 No. 9 에 따라 제공된 0%의 최종 소득세율은 2022 년 6 월 

30 일까지 적격 의료 종사자에게 계속 적용됨. 

 
 

새로운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조세 조약 공표 
 

2021 년 12 월 7 일에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2020 년 2 월 4 일에 서명된 새로운 

인도네시아-싱가포르 조세 조약이 2021 년 7 월 23 일부터 공표됨을 알리기 위해 

국세청 훈령 No.50/PJ/2021(SE-50)을 공표함. 

 

SE-50 은 새로운 조세조약이 아래 사항관련 유효함을 확인함: 

• 원천징수세: 2022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수령하거나 파생된 소득; 

• 기타 소득세: 2022 년 1 월 1 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회계 연도; 및 

• 정보 교환 요청: 2021 년 7 월 23 일 또는 그 이후 요청분. 

 

새로운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1990 년에 서명된 이전 SE-21/PJ/2021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조세 조약은 취소됨. 

 

다른 변경 사항 중에서 새로운 조세조약은 로열티 및 지점이윤 원천징수 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고 특정 자본 이득에 대해 원천국가에서의 면세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조약 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표준을 포함함. 자세한 내용은 Tax 

Alert February 2020, Tax Info May 2021, 및 Tax Info June 2021 참조. 

 
 

조기 환급 규정 업데이트 공표 
 

2021 년 12 월 29 일 재무부 장관은 이전에 재무부 장관령 No.39/PMK.03/2018 

(재무부 장관령 No.117/PMK.03/2019 에 의해 수정됨) (PMK-39)에 의해 규정되었던 

조기환급 시행령을 업데이트하기 위해 규정 No.209/PMK.03/2021(PMK-209)을 

공표함. (Tax Info May 2018 및 Tax Info September 2019 참조). PMK-209 는 2022 년 

1 월 1 일 공표되었으며 그 이후 청구된 조기 환급에 적용됨. 

 

PMK-209 의 "모범" 납세자는 공인 회계사 또는 정부 금융 감독 기관으로부터 

재무제표 수감 및 "적정" 의견을 획득하여 함 (모범 납세자는 통상 아래의 납세자임: (i) 

세무신고서 적시 제출 (ii) 분할 납부 또는 연기가 승인된 미납세금 외 일체 미납세금이 

없음; (iii) 3 년 연속 공인 회계사 또는 정부 금융 감독 기관으로부터 적정 회계감사 

의견을 받음; 및 (iv) 과거 5 년간 조세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음). 세무서는 조기 

A golden taxpayer must 
now have its financial 
statements audited with 
an unqualified opinion as 
part of the requirement to 
apply for preliminary tax 
refund. 

SE-50 confirms that the 
new Indonesia–Singapore 
tax treaty entered into 
force as from 23 July 
2021.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alert-en-feb2020-updated.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alert-en-feb2020-updated.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info-may2021.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info-jun2021.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info-may2018.pdf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id/Documents/tax/id-tax-info-sep20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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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승인 검토를 위해 적정 회계감사 보고서를 검토함. 이 사항은 PMK-39 에 없던 

신규 조항임. 

 

또한 PMK-209 는 조기환급 가능 부가세 환급 금액을  IDR 50 억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전 PMK-39  규정에는 IDR 10 억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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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포커스 

D-8 회원국간 무역특혜협정에 따른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국제 무역 협력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MoF 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기타 8 개 개발도상(D-8) 회원국 (즉 방글라데시, 이란, 말레이시아, 

이집트,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터키) 무역 협정에 따라 수입품에 대한 관세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 No.203/PMK.04/2021(PMK-203)을 발행함. 

 

PMK-203 의 핵심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 
 

관세구역 외, 보세장치장 (TPB), 보세물류센터 (PLB), 자유무역지역, 특별 경제 구역 

(SEZs) 등 관세 지역 내 기타 장소(TLDDP)로 수입 세관 신고를 활용한 수입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2.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에 관한 규정 

특혜 관세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원산지 기준 배송 기준 

a.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한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된 

물품; 또는 

(ii) 생산 공정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최종 결과에 현지 가치 함량 또는 지역 

가치 함량이 공장인도조건(EXW)의 최소 

40%를 포함하는 상품을 포함하여 한 

회원국에서 전적으로 획득 또는 생산되지 

않은 물품. 

a. 배송 기준은 다음과 같다: 

(i) 원산지 증명서(SKA) Form D-8 을 발급한 회원국에서 직접 세관으로 

배송된 수입품; 

(ii) 수출회원국 및 수입회원국 이외 다른 회원국을 통해 배송되는 수입품; 

또는 

(iii) 회원국 이외의 국가를 통해 배송되는 수입품. 

b. 위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다른 회원국에서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는 

원산지 상품은 생산 공정이 수행되는 국가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b. 수입품은 수송/환적 또는 임시 보관 목적 경우 다음의 조건에 의하여 수출 

회원국이 아닌 하나 이상의 국가를 통해 배송될 수 있음: 

(i) 지리적인 이유; 

(ii) 경유지 국가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음; 

(iii) 상품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선적, 하역 및 기타 필요한 조치 이외의 

생산 과정을 거치지 않음. 

환적 또는 임시 보관 활동에서 수입자는 선하증권 또는회원국 이외의 국가 세관 

당국의 기타 문서/정보 또는 환적이나 일시보관에 관한 규정의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에게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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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K-203 은 다음과 같은 SKA Form D-8 발급 요구 사항을 규제함: 

a. 영어로 발행됨; 

b. 규정에 따라 SKA Form D-8 과 형식을 사용함; 

c. SKA 에 두개 이상의 상품 설명이 포함된 경우 상품 설명에 대한 상품 원산지 

기준을 명시함; 

d. 선적일 또는 수출일로부터 3 일 이전 또는 당일 또는 최대 3 일 이내에 

발행됨. 

 

3. 특혜관세의 제출·검토·부과 
 

또한 PMK-203 은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 SKA Form D-8 제출 검토를 규정함: 

 

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상품 원산지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다음을 수행해야함: 

(i) 원본 SKA Form D-8 제출; 

(ii) 물품 수입신고서에 시설코드를 정확히 기재함; 또한   

(iii) 상품 수입신고서에 참조번호 및 SKA Form D-8 작성 날짜를 기재함 

b. 세관 및 소비세 담당관의 검토 결과 수입상품이 상품 원산지 규정에 관한 

하나 이상의 조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SKA Form D-8 은 거절되며 수입 

상품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입 관세율이 적용됨 (최혜국 / MFN). 

c. SKA Form D-8 이 여러 유형의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한 유형의 상품이 

거절됨으로 인해 상품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다른 유형의 상품에 대한 특혜 

관세가 취소되지 않음. 

d. 본선인도가격이 USD 200 를 초과하지 않는 회원국 출고 수입품에 대해서는 

아래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SKA Form D-8 을 첨부하지 않고 PIB 문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혜관세가 적용될 수 있음: 

(i) SKA Form D-8 제출의무 회피를 수입품이 아님; 및 

(ii) 상품이 수출 회원국에서 생산되었음을 설명하는 수출자의 신고서에 의해 

입증됨 

 

4. 경과규정 
 

PMK-203 발효 이전 세관 신고 등록 번호 및 날짜를 회득 했고 TPB, PLB, 자유 

지역 또는 SEZ 에서 TLDDP 로 반출되지 않은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본 SKA Form 

D-8 이 규정 발효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제출되면 PMK-203 발효일 부터 

적용되는 특혜관세 혜택이 적용됨. 

 

PMK-203 은 2022 년 1 월 1 일부터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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